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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컨  전시  (B)

제 1      

제 1 조 ( 적)

본 (B)  "수원컨  전시 · 실 (A)”에 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

항  규정함  적  한다. 

제 2    전시   

제 2 조 ( 어  정 )

본 (B)에  사 는 어는 다 과 같  정 한다. 

①“전시 ”  행사주 가 참가업체 또는 참 객  하여 개 하는 행사에 사 하  하여 

 내전시 과 전시  말한다.

② 내전시  실내 전시  말한다. 

③ 전시   행사 개  해 사 할 수 는 정  역  말한다.

④“주 ”는 행사  조 , 하는 전시  차  말하 ,“참가 ”는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 또

는 개  말한다. "참 객”  행사 람  시   하여 전시  내 하는 객  말

한다.

⑤“사 ”는 주  참가  말한다.

제 3 조 (사 적  제한)

① 주 는 사   공 에 하는 적  전시  차할 수 없 , 본래  차 적에 적

합하게 사 하여야 한다.

② 주 는 전시  내에  각종 물  판매, 식물 조   판매  적  전시  차할 수 없

다.

③ 사 는 전시  내에  사 에 하는 비 적 행 나 청 년에 해한 행 ,  판매행 , 

타 미 양  해 는 행  할 수 없다. 

제 4 조 (사  조건)

① 사 는 전시  (B)  수하여야 한다.

② 전시  사 하여 개 하는 행사    는 주  책  한다.

③ 주 는 차 간    안전  책  가 다.



- 2 -

제 5 조 (사 시간)

① 전시  1  사 시간  전 8시   9시  한다. 단, 수원컨 가 필 하다고 판단

하는 경   조정 시행할 수 다.

② 사 시간  가시간 필 시 주 는 시간  사 료  수원컨 에 해야 하 , 는 행

사 종료 시 정산한다.

③ 수원컨 는 주  편  해 정한  시간  사 료 무료  제공한다.

제 6 조 ( 료  )

① 주 는 신  책 과 비 담  행사에 하 는 에게 청  행하거나  판

매할 수 ,  판매수  주 에게 다.

② 주 는 매  , 할 수 다.

제 7 조 (전시  )

① 주 는 수원컨 가 하는  패 한 수원컨  원  수원컨  

 적  계약  업체    허 하여야 한다. 단  제한할 특 한 사 가 

는 경 에는 사전에 수원컨  승  아야 한다. 

② 주 는 , , 경 생 등  공무수행  적  하고  하는 공무원   정당한 

 없  거 할 수 없 , 수원컨 가 하는 내 사  에 한 편  제공하여야 

한다.

제 8 조 ( (B)  시 조 사항)

① 사   정 업체가 본 (B)  할 경  수원컨 는 시정  하 , 시정 

에 한 조  연하거나 할 시 수원컨 는 전시  업 안전 (C) 제58조  제

61조  조항에 라 제  가할 수 다. 

② 전항에 하여 조  취한 경 , 사   정 업체는 그 한 해 상 또는 보상  청 할 

수 없다.

제 3    전시  정

제 9 조 (사 규   정 정 한)

① 주 에 한 전시  사 규   정 정  주  신청내역   수원컨 가 행한다.

제 10 조 ( 정 )

① 수원컨 는 행사  개 적, 격, 정책적 , 행사규 , 신청순   개 실적  고

하여 전시  정한다.

② 수원컨 는 다  행사 주  전시  정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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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원시 주 /주 행사  수원컨  주 /주 행사

2. 제 산업 에 한 에 거한 제 (개 시순 ) 또는 해 주 가 접 개

하는 제행사

3. 정 , 공공  하는 정책적 행사

4. 매년 또는 정 적  개 는 산업   비  전시

5. 수원컨 가 정책적  필 하다 판단 는 행사  경  정 할 수 다.

③ 수원컨 는 다  행사  경  정  제한할 수 다.

1. 행사 격( 야)등  타 행사  첩 어 본래 적  달 하  어 다고 판단 는 행사

2. 전시  시  수 하  어 다고 판단 는 행사

3. 사 적 념상 수 하  어 다고 판단 는 행사 등

④ 타 수원컨 가 필 하다고 판단 는 경 ,  심 원  해 결정한다.

제 11 조 (양 )

① 전시  사 규   정 정   주 는 그 적  전  또는  전시  참가   

타 에게 양 하거나 전 할 수 없다.

② 계약  주 는 계약사항  타 에게 양 할 수 없 , 계약    취 에 한 약

, 해약  생 시  역시 타 에게 양 할 수 없다. 

제 4    계약  

제 1 절 신청, 계약  해약

제 12 조 ( 신청)

① 전시  사  망하는 주 는 계약체결 전 전시  정신청  , 수원컨 에 제

하여야 한다.

② 신청 사항  수원컨  정 과 사정에 해 경  수 , 정식 계약체결 전

는 적 나  가  한다.

제 13 조 (계약체결 한)

① 계약체결  전시  사 개시  12개월 전  전시  차 계약 에 하여 한다. 단, 수원컨

가 필 하다고 정할 에는 그 한  조정할 수 다.

제 14 조 (계약체결  료 납 )

① 주 는 아래  납 정에 라 료, 료 가 , 비( )   납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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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납부기한

료

계약금
료  20%

계약체결 시
부가세

중 금
료  30%

개시 120 전
부가세

  금
료  50%

개시 14 전부가세

기타비용 관 비(예 금)

  

1. 주  사  등  득 하게 계약 체결  연  경 , 상  하여 납 한  조정할 

수 다. 

2. 트 행사( 문 전시, 업행사, 공연 등 타 트 행사 포함)  경 , 수원컨

는 행사 격에 라 비  차등 적 할 수 다.

3. 전시주 는 차계약 에 정한 료( 가가  제 )  해당  납  않  경 , 

미납  액에 한하여 체한 날  납   연 12%  체상  가산, 납 하여야 한다. 

단, 사 개시  과하  한다. 

제 15 조 (  사 취   약 )

① 주 가 계약  전시 에 해  사 취  하는 경 , 취 적  계약 적  50% 미만  경

에 한해 수원컨 에 약  하고 행할 수 다. 단, 취 적 단 는 전시  단

적 단  한다. 계약 적  50% 상  취 하는 경  주  적  계약해  간주한다.

② 전시   사 취 에  약  취 시점에 라 다 과 같  적 한다. 단, 트 행사(

문 전시, 업 트, 공연 등 타 트 행사 포함)는 취  시점에  약  비   

정한다.

 

취 소 시 점  약 금

  개시  전 부터 30 까지 취소면적/계약면적 × 료  × 70%

  개시  30 전부터 90 까지 취소면적/계약면적 × 료  × 50%

  개시  90 전부터 계약체결 까지 취소면적/계약면적 × 료  × 20%   

③ 취 시점  주  취  청 공문 가 착한   한다.

④ 주 는 약  납  시 수원컨  수정계약  체결하 , 에  료 납   타

사항  본 (B)에 하여 실시한다.

⑤ 본 조 제1항에  하고 천 ․ 난 등 객 적 사  하여 계약 행  어 다고 판단 는 경

, 수원컨 는 주  상  하여 약  조정할 수 다. 

⑥ 차계약  체결한  전시주  사정에 하여 전시  사 간  경하고  할 에는 수

원컨  승  득한 경  한하  료  5%에 해당하는 약  납 해야 한다. 단, 전시

 간 경   차개시  해당연  내에 한하여 가능하 , 개시   전  14

 간 내에  동하는 경  약  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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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조 (계약해   해약 )

① 수원컨 는 주 에 다 과 같  사 가 생한 경  계약  해 할 수 다.

1. 주 가 차 계약 또는 (B)  하게 한 경

2. 주 가 료   내에 납 하  않  경

3. 주 가 계약  전시  50% 상  취 하는 경

4. 주  채무, 가압 , 가처  또는 에 상 하는 객 적 사  하여 계약 행  어 다고 

판단 는 경

5. 주 가 적  계약해  사  시하는 등 계약 행  사가 없는 것  판단 는 경

②  사항  계약  해  경 , 다 에 해당하는 해약  하여야 한다. 단, 트 행사(

문 전시, 업 트, 공연 등 타 트 행사 포함)는 해 시점에  해약  비   정한

다.

계약해지 시점별 해약금

 개시  전 부터 30 까지 료 × 70%

 개시  30 전부터 90 까지 료 × 50%

 개시  90 전부터 계약체결 까지 료 × 20%   

③ 계약해  시점  주  해  청 공문 가 착한   한다.

④  납  료가  경  해약  차감 할 수 다.

⑤ 개시   그 에 주 가 적  계약해  하는 경 , 료  100%  해약  

징 하 , 주 는 여 간 에 한 료   할 수 없다.

⑥ 본 조 제2항에  하고 천 ․ 난 등 객 적 사  하여 계약 행  어 다고 판단 는 

경 , 수원컨 는 주  상  하여 해약  조정할 수 다. 

제 2 절 료  비

제 17 조 ( 료)

① 료는  정한다.

② 단, 30  상  행사  정 · 체 공공 산 원행사 등 수원컨 가 필 하다고 판

단하는 경   조정 시행할 수 다. 

제 18 조 ( 비)

① 비는 냉난 비, 전 , 상하수 , 압 공 , 원상복 비 등  말한다.

② 비는  정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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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 조 ( 비 )

① 전시  주 는 료  10%~15%에 해당하는 액  비  납 하여 사 정산하거나, 

비( 가  포함)  납 하여 사전 정산한다.  는 료는 등차  적 하  전  액

, 전시  격에 라  족  상 는 경  가  할 수 다. 

② 트 주 는 행사 격에 라 료  10~60%에 해당하는 액  비  납 하여 

사  정산 하거나, 비( 가  포함)  납 하여 사전 정산한다.  는 료는 등차  적

하  전  액 다.

③ 비  전시  사 종료 시 비  시간  사 료 등  체 정산하 , 족 액  

생할 경  수원컨  과 에 라 시 납 하여야 한다.

④ 비  무  한다.

제 5    전시  시

제 1 절 정등 업체

제 20 조 ( 정등 업체) 

① 수원컨 는 전시  안전   적   하여 다  각  등 업체  정 

할 수 , 야  업체 수는 필 에 라 감 조정할 수 다. 

1. 전시  업체

2. 전 시  업체

3. 가 비  업체

4. 수  업체

5. 페트/파 스 업체

6. 철거 업체

7. 경비 업체

8. 수/압 공 (air) 업체

9. 게차 업체

10. 조안전 술 업체

11. (Rigging) 업체

12. 고물 업체

13. 염업체

② 사 는 전항 각  비스가 필 할 경  드시 수원컨  정등 업체  사 하여야 한

다. 

③ 수원컨 는 전시  적  원  하여 다  각  편 시  정 할 수 다.

1. 식당  스낵 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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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매점  동판매

3. 고 역

4. 여행  안내

5. 행

6. 타 전시  비스  시

④ 정등 업체가 전시  (A), (B), (C)  할 경  수원컨 는 등 업체심

사제   수원컨  전시  업안전 (C) 제58조  제61조  조항에 거하여 제

할 수 , 그  시 어  않  사안  경   하여 제 할 수 다.

제 2 절 전시 공사

제 21 조 ( 업신고 제 )

① 주 는 전시   첫날 00시  72시간 전  업신고  제 하여야 한다.

② 정등 업체는 수원컨  전시  업 안전 (C) 제4조 제2항에 라 업신고  하여야 

한다. 

제 22 조 ( 공사  승 )

① 수원컨 는 제    검 한  적합 여  판단하여 승  또는 계 에 

는 사항에 해 주 에게 경  청할 수 , 주 는 계  사항 생 시 시정하여

야 한다.

② 수원컨 는 시공업체가 제 한 전시 스 신청  검 한  적합여  판단하여  승

 또는 경  청할 수 다.

③ 수원컨  경  청 거나 경하고  하는 시공업체는 경  내  제 하여 승

 아야 한다.

④ 수원컨 가 경 청  한 사항에 하여 경 없  그  시공하  에는 시공업체에 

하여“수원컨  전시  업 안전 (C)”에 거하여 제  가할 수 다.

⑤ 전시  내 에  드    비행  등  해야 할 경 , 제한  공간  하고 그 내 에  

하 , 조물  는 수원컨  전시 (B) 제27조(시 물 높  제한)에 라 높

가 5m  과할 경  조물에 한 조 계산  제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 업신고)

① 전시  내에  든 업  정등 업체   첫날 00시  72시간 전  신고  료

하여야 한다.

② 제5조  전시  사 시간 에 가 업  필 한 경 , 주 는 사전에 시간  사 신청  수원

컨 에 제 하여 승  아야 한다.

 

제 24 조 ( 체시공 )

① 전시  내에  루어 는 든 업  수원컨  정등 업체  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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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정등 업체가 아닌 타 업체 또는 참가업체가 접 시공할 경   체시공 라 하 , 체시

공  가하다. 

③ 단, 체시공  경  아래 각 에 해당할 경 , 주 는 행사 주  전   수원컨

에 제 , 승  득한 스에 한하여 시공  할 수 다.

1. 사 내에 시공팀  는 경 , 단 야  공사에 필 한 허   격  보 하고 어

야 한다.

2. 조물 태  띠고 나 참가 물  체가 전시  경

3.  체에  특허  득하여 타 업체가 시공  할 수 없  경 , 단 특허    제

하여 수원컨 에 승 절차  아야 한다.

④ 체시공  전시 스 에 한하 , 전 , 수, 압 공 , 파 스, 철거는 드시 수원컨

 정등 업체  사 하여야 한다.

⑤ 체시공 승   시공업체는 드시“수원컨  전시  업 안전 (C)”  하여 

하여야 한다. 

제 25 조 ( 업 정)

① 주   참가 는 수원컨  승   업 정  시간  수하여야 한다.

② 수원컨 가 승 하  않  업 정  내  단  수 다.

제 26 조 (천 )

천 에는 전시  전 고  물체 등  할 수 없다.

제 27 조 (시 물  높 제한)

① 사 는 다  높  과하는 전시   전시시 물  할 수 없다.

설 제한높 8m

부스제한 높 5m

② 제1항에  하고, 행사 특수  제한  과한 시공  필 하다고 판단  경 “수원컨

 전시  업 안전 (C)”에 거, 조 계산   제 사항  족한  수원컨  승

 득한  업 할 수 다. 

제 28 조 (복 )

사 는 다  족시키는 경  전시 스  복  할 수 다.

① 안전에 한 적  조 계산  개시  7  전  제 하여야 하 , 공사 료  행사 

시  전에 감   제 하여야 한다.

② 복 적  닥 적  1/2 내  하여야 한다.

③ 전시 스 는  1/2 상 개 시 야 한다.(투 체  경  제 )

④ 복 계단  폭  1.2m 상  하여야 한다.

⑤ 복  내 에는 보행거  10m 다  비 하여야 한다.

⑥ 천   감 는 경 에는 천 에 10㎡당 1개 상  동 산  하여야 한다.

⑦ 복   천  드시 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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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복  는 넓  0.9m 상  피난 향  열 야 하 ,  앞 상단에는 전식 비상조 등

 하여야 한다.

⑨ 복  원 에 한 안전 원  드시 상주시 야 한다.

⑩ 조계산 상 복 에 라갈 수 는 원  드시 시하여 내 객  할 수  하여야 하

, 안전  원  상시 어 어야 한다. 

제 29 조 (시 )

① 스  스사   간격  3m 상  해야 하 ,   비상   연결 어야 

하고,  피난 시 해가 는 비,  또는 전시  할 수 없 , 닥 또는 에 안

 할 수 는 피  시   30m 간격  착 또는 하여야 한다. 착물  사 는 

500mm×500mm, 또는 500∅ 상  제 하여 착하여야 한다.

② 비상 , 문, 전 비, 실  에는 전시 스나 시  할 수 없 , 전

시  내 편 시 ( 동판매 , 점업체 등)  어 는 는 한 3m 상  간격  하여 

람객 동 에 해가  않  한다.

③ 시 물  시  또는 동식 에  1m 상, 전시  앞 에  3m 상  간격  고 

하여야 하 , 수원컨  시 물에 고정하여 할 수 없다.

제 30 조 (사 )

① 전시 스 에 라 사 는 는“ 처 물  염 능심사 적  또는 한 산

업 술원  염 능검사 결과보고 “  득한 만 정 , 한 산업 술원  염 능검사 

결과보고 는 개시  전날  제 하여야 하 ,  처 물  염 능심사 적

 경  담당매니저 하에 시료 채취   전   제 하여야 한다. 그  감 료  

경 , ‘ 시   안전 에 한 시행  제19, 20조'에 거하여 처 하여야 한다.

② 스 닥  ( 펫, 파 스 등)  시에는 닥 원 에 상  가  않  주 해야 하 , 

 닥 는 할 수 없다.

③ 전시  시 물에는 각종 프  본드 등 든 접착제  체  사 할 수 없다.

④ 에 는  에 페 트 업  할 수 없다.

⑤  스 시공 시 가가 정 하는 안전 스트   강   접합  사 하여야 한

다. 

제 3 절 고물  시  

제 31 조 ( 고물 )

① 주 는 수원컨 에  정한   수량에 라 고물  무료  할 수 다.

② 주 는 고물 ( 경)신청  , 시안 등  개시 3  전  수원컨 에 제

, 사전 승  아야 한다.

③ 실내 전시  차 공간 내 고 보물  주   할 수 나, 드시 천정 트러스 

(H빔)에만 하여야 하 , 수원컨 가 승 한 수  종 만 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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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수원컨 에  정하  않  는 료 고 역  한다. 료 고   

정한다.

⑤ 동 간 행사 시 타행사 주  사전   하여야 하 ,  시에는 수원컨 가 

 정하고 한다.

제 32 조 (전 , 수, 압 공 )

전 , 수, 압 공 (air) 공사는 주 가 수원컨  감  하에 각 야 정 업체  

하여 전시  해당 전함  UTILITY-BOX  연결하여 시공할 수 (필 시 UTILITY 트  

경  ) 그 비  주 가 담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 신시 )

① 전시 스  전  넷  수원컨  정사업  하여  하  하 , 시공비   사

료는 주 가 담한다. 

② 전시 에  무 크  사 할 경   생  수 ,  주파수는 900MHz 다.

제 34 조( )

① 수원컨 에 는 트러스  드시 알루미늄 계열 60  사 하여야 한다.

② 트러스는  18m 상  시에는 720mm x 560mm  사 해야 하 , 착물하  전체 100kg미만

 경 에는 400mm x 400mm  가능하다. 단, 트러스  정 해  수행하여 안전함   경 는 

승 절차  걸쳐  한다.

③ 포 트 당 300kg 상  조물  행  시에는 드시 조해  안정  검  한 포 트  

여 아야 하 , 착하는 든 조물  연결 에 한 안전 조계산   감   

제 하여야 한다. 

④ 수원컨벤션센터 전시  천정트러스 설 간격  8.4m 며 각 트러스는 3m당 깅포 트(절점) 1개소

 제한한다. (전시  천정Rigging point 참조 / 무빙월 상부트러스는 깅금지)

⑤ 수원컨  트러스  하   조물 행  시에는 드시 1ton 상  체  슬

 하여 간결하여야 하 , wire  사  가하다. 단,  수원컨  천정트러스  하

 조물 연결 시에는 드시 계적  하여야 한다.

⑥ 트러스에 파라 트  맥 라 트  착할 에는 고정볼트 에 안전 고  핀  사  2  걸  

해  2  안전  보해야 한다.

⑦  전  하 량  250kw 상 시에는  전  안전검사가 필 하다.

⑧ 든  업 시에는 업  내에 하단에 는 체  다  업  해 는 안  드시 안

전 원  상주 안전  해주어야 한다.

⑨  시 드시 조계산  득하여 안전  검   시공하여야 하 , 조계산  는 공  

물 하단  접합  포함하  한다. 

제 4 절 제 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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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5 조 (전 시  규제사항)

① 공사는 600볼트 TFRCV 블  사 하여야 하  600볼트 IV전 나 PVC 드는 원 적  사

할 수 없다.

② 전시 스 다 주전원에 MCCB(Molded Case Circuit Breakers)  사 하여야 하 , 조 과 전열  전

원 스 는 누전차단 (ELB)  사 하여야 한다.

③ 220볼트  트  시에는 220볼트 전  사 하여야 하 , 트는 전시  닥에  30㎝

상  높 에 하여야 한다.

④ 전시  동 과 조  전원  스 는  하여야 한다. 

⑤ 전시  동    에는 제3종 접 공사  하여야 한다. 

⑥ 든 전 시 공사는 전 비 술 규가 정하는 에 라 계, 시공 어야 한다. 

⑦ 전 사  수원컨  안전점검   에 할 수 다.

⑧ 전 사고   하여 수원컨  원  전시  원  스 내  전 비  시 전 

상  점검하 , 점검 시 량 가 견  에는 보수 시  하고 보수 료 시  전  단할 

수 다.

⑨   등 람객 행에   경  드시 걸   안전 시 프  해야 하

, 노  감  고무  사 하여야 한다.

제 36 조 (전 , 전열  사 제한)

① 전시  내에  프 , 전 , 전 패, 전 그라  등 많  전 량  필  하는 업공

 사   보 러, , 스 브 등 험  높  들  사  한다.  

② 전열  또는 시연에 사 하는 비  동 시 가 70℃ 상  에는 안전철책, 연

료 사  등 사전 안전조  취한  사 할 수 ,  경  수원컨  사전 승  득하여

야 한다. 

③ 타 시연에 사 는 전시 물   보 러, 동차 공 전 등 해한 가스  하는 경  시

연  한다.

제 37 조 ( 량전시   제한)

① 상 하 (정 하 )  3ton/㎡  과하는 량전시 에 해 는 전시  내에 하거나 전시할 

수 없다.

② 1항  하  과하는 전시  , 전시하고  하는 경 , 주 는 개시 7  전  전시

에 한 조계산과 하 산 안  수원컨 에 제 하여 승  아야 한다.

③ 량물  , ,  시에는 상 에 집 하   않  산하여야 한다.

④ 1,2,3항  행하  않  시에는   전시  업  시킬 수 , 에 한 책  

사 에 다. 

⑤ 동  생 는 전시 비에 한 료는 3개월 전에 제 하여 승  득해야 한다. 사전 승  득

하  않  동 생 비는 에  단시킬 수 다. 에 한 피해 책  사 에 다. 

제 38 조 ( 험물 취 제한)

① 험물  전시 에 하고  할 에는 량물  험물  허가신청  제 하여 수원컨



- 12 -

 사전 승  아야 하 , 승    에는 전시  내에 할 수 없다.

② 험물   취 에 한 제 사항  계 에 라야 한다.

③ 험물  하여 생하는 사고는 사  책  한다.

④ 전시  내에 는 수원컨  사전 승  없   취 할 수 없  , 폭  물  

절  할 수 없다.

⑤ 험물  , 취  수원컨  안전 원  시에 라야 한다.

제 39 조 (가스사  제한)

① 수원컨  내 가스 사  제한 , 득 한 경  수원컨  승   , 동식 

가스 비  할 수 다.

② 가스 는 필  가스  전 식 승  득한 제 에 한하여 사 하여야 하 , 각  량, 

량 등 타 적  사항  수원컨  사전 승  아야 하   허가  제 하여

야 한다.

③ 조  적  하는 식 시  드 트럭  경 , 전시  내 에  가스  사 할 수 없다. 

제 40 조 ( 연 )

전시  내 에 는 연  할 수 없 , 수원컨 가 정하는 연 역 내에 만 할 수 다.

제 41 조 (  책 )

① 사 는  하여 전시  내에  책  가 다.

② 전시   정  하여 행사   책 약  제 한다.

제 42 조 ( 생 주 )

① 사 는  하여 주  민원  생하  않  주  여야 한다.

② 전시  내   원  1m 격하여 주간 75dB, 야간 65dB 수  허 하 ,  

90dB  넘  수 없다.

③ 비  스   원  1m 격하여 주간 70dB, 야간 65dB  넘  수 없다.

④ 타 행사  피해   수 는  수원컨 에 사전  하고 승  아야 한다.

제 5 절 시

제 43 조 ( 시 )

① 시  실(  비 포함), 주 사무실, 실, 주차  등  말한다.

② 사 는 시  사  시 수원컨   안전  시에 라야 한다.

③ 주차 에 한 사항 “주차   (B)”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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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   전시

제 1 절 전시

제 44 조 (상주 원  경비원)

① 사 는 전시  사 간  상주 원  어 매  상담, 보안  람  하는  책

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 는 전시  사 간  , 난 등 제 사고  안전  하여 드시 수원컨

가 정하는   상  하여야 한다. 특  많  참 객  상 는 전시 는 주 가 

가 안전 원  청 원   고 하여 람객   안전 책  강 하고 청  시행하여야 

한다. 에  필 가  사 가 접 수 하여 고 하여야 한다. 

③ 주 가 고 하는 경비원  <  제1 >에  정하는‘ 투 ’에 라야 하고, 행사 간 

에는 드시 경비 사 1  하여 하여야 한다.   경비 사는 <  제1 >에  정하

는‘ 투 ’ 원 수에 포함  않는다. 또한 행사  경  아래 각 에 거하여 할 수 

다.

  1. ,   없  3  투

  2. 원시 허  취득한 행사  경

  3.  당 안전 원 1  상  하고, 개 시간 동안 안전 원  상시 , 하여야 하 , 

 단  제 하여야 한다.

④ 사 는 규  참 객  상 는 행사  경 , 전시  개  7  전  상주 원  안전 원 

단 신고   계  포함한 안전 책( 해 책)계  제 하여야 한다.

⑤ 놀 시  경  사 가 드시 조계산  득하여 시 물  안전  아야 하 , 람객  

놀  등  할 시 가능 원  드시 하여 안전 원에게 상시  하  하여야 한

다. 

⑥ 각 놀 에 안전 원 1  상  하여 상시 하여야 하 , 사 원  조계산상 허

원 내  제· 하여 안전사고에 주  여야 한다. 

제 45 조(식 시  )

① 수원컨 에 는  규에 해 전시  내에  조  허가  득한 업체에 한해 식 료 조

 허가한다.

② 전시  내에  식 료 판매는 원 적  하나, 비수  수   가동  제고  한 행사

 경  수원컨  사전  해 행할 수 다.  경  수원컨  내 식 사업  

 사 상  하 , 식 생  등 규에 저  않는 물 만 취 할 수 다. 

제 46 조 (물  판매 )

전시  내 에  물  판매는 원 적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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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7 조 (전시  )

① 전시  내 물  난, 시  파 ,  등에 한 보험가  사  책  한다.

② 사 는 전시  시 , 비, 비  등  상, 파   실하  않  량한  무

 다한다.

제 48 조 (원상복 )

① 사 는 사 간  종료 는 시 사 한 전시  각종 시 과  무상  제공  집 비  등

 상태  수원컨   아 납하여야 한다.

② 사   생한 염, 파 , 상, 훼  등  생한 경  원상복   제 하고, 차  행사

에  없  원래  상태  복 하여야 한다.

③ 사 가 수원컨 가 정하는 한 내에 원상복  하  않거나, 사  청   경  수

원컨 가 원상복  행할 수   한 실 비   행수수료  사 에 청 한

다. 

④ 본 조 제2항에  정하는 염 등에  원상복  사항  전시  닥 원상복  (C)  

다.

제 49 조 (폐 물처   철거)

① 전시 에  생 는 폐 물  사  비  처 해야 한다. 

② 사 는 전시  사   전시  철거에  각종 폐 물  하여야 한다.

③ 폐 물 처    사 간 내 행  않  경  수원컨 가  처 할 수 , 

 한 비  주 가 담한다.  처 에 한 해에 하여 사 는  제 할 수 없

다.

제 50 조 (주차 )

① 주 는 1개  당 10 (   차 시 5 )에 한해 무료 주차  할 수 다. 

②  당 10  무료 주차  경  간 내 수시 ․ 차가 가능하 , 사전에 접수  차량 (승 차

에 한함)에 해 만 사 가능하다. 

③ 무료주차 신청  시  7  전 주  무료주차  신청  하여 수원컨 에 제 하

는 것  하  차  필 시  하여 사  가능하다. (신청 당  제 )

④ 전시  에 참가하는 VIP 차량  경 , 개  당 에 한하여  20 만 무료주차가 가능하  

시  7  전 VIP ROOM 사   무료 주차 신청  정  하여 수원컨 에 제 한다.

⑤ 상 에  정하  않  사항  수원컨  주차 (B)에  정한 에 다.

제 51 조 (보  )

① 주 는 전시  보 전시  할 수 다.

② 보 전시  전시 는 경 , 사 는 보 전시   해 원  수원컨  원  

시  라야 한다.

③ 보 전시    제  행정수 ,   비  주  책  한다.



- 15 -

제 7    어해   

제 52 조 ( 어해 )

① 본 (B)  본 (B)에 해 체결  계약  내   어 해 에 가  시 수원컨

 해  다.

② 본 (B)에 시  사항  문제가 생하  경 , 수원컨  결정  적  

적 하 , 차적  상적  내 타전시   (B)  근거  , 결정한다.

제 53 조 (사  해 상책 )

① 사 가 고  또는 과실  전시  시 물에 실  거나, 사고  생 하여 수원컨  

또는 타 에게 해   에는 사 가 그 상책  다.

② 차 간 내 전시  시  보험  전시물 에 한 보험가  주  책  한다. 

제 54 조 ( 가항   책)

① 천 , 앙, 전 , 가시책 경  타 가항 적 원 에 해 사  산상 해가 

생하  , 수원컨 는 그 해에 하여 책   아니한다.

② 전시 에  , 난, 파 , 타 사고에 해 생한 사  해에 하여 수원컨 는 

그 책   아니한다.

제 55 조 ( 해결)

① 본 (B)  해   적  한민  에 다.

② 본 (B)과 하여 수원컨  사   간   생할 경  민사 에 

다. 

제 56 조 ( 타사항) 

 (B)에 언  않  사항  전시  업 안전 (C)  다. 

  

1. ( 식)  (B)에 시  각종 신청    식  수원컨  페 에  내  

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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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 제1 >  

[경비 투 ]

원

전  사

주 2

보조 1(  다)

내 순찰 2

하역 ( 물) 1

합계 6

 할 사

주 1

내 순찰 1

하역 1

합계 3


